
제1조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7,925,078,263          408,467,000         

일반회계 5,812,316,338          290,615,000         

특별회계 2,112,761,925          117,852,000         

공기업특별회계 588,433,953            41,641,000          

수도사업특별회계 276,160,901            27,616,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2,917,779            11,645,00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79,355,273             2,380,000           

기타특별회계 1,524,327,972          76,211,000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7,995,869             1,399,000           

경륜사업특별회계 42,885,192             2,144,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63,263,839            23,163,000          

교통사업특별회계 62,241,011             3,112,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1,097,004             3,054,000           

공영터미널조성사업특별회계 1,145,440              57,00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674,571,872            33,728,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6,472,601              323,000             

기반시설특별회계 1,429,505              71,000              

유료도로특별회계 38,016,300             1,900,000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112,100,310            5,605,000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17,386,140             869,000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5,722,889             786,000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6,611,189천원으로 한다.

제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406,365,000천원, 특별회계 180,000,000천원이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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